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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정관세 적용 품목 삭제 및 할당관세의 적용 변경 등 개정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주요 개정내용

 1. 조정관세 적용품목 삭제

 (1) 개정이유 

최근 원양 업계의 조황 부진 등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개정상세

[붙임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2. 할당관세 적용 변경

 (1) 개정이유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

당관세를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

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바나나 및 파인애플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12

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개정상세

[붙임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17 참조

 II.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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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긴급할당관세 변경사항

[붙임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 개정이유

[붙임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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